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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원자력전용품

목과 일반산업용 이중용도품목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의 제도의 효율화 측면에서 원자력전용품목과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 허가 기관의 일원화 내지는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일본이나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및 허가 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

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s

Export Licenses on Trigger List items(INFCIRC/254 Part 1) and Dual-use items 

(INFCIRC/254 Part 2) are issu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conomy, separately. The Paper will study the necessity for 

shifting the divided responsibilities relate to licensing and control of each 

Ministry into one Ministry. In order to prospect such long-term planning or vision, 

the paper will review on US and Japan nuclear export system in brief. After analysis 

on their systems, it intends to extract any points to be used for improvement of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1. 서론

우리나라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대한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123호)에서 “전략물자”로 규정된다. “전략물자”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하

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인 Wassenaar 

Arrangement(바세나르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G(Australian 

Group ; 생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통제체제), NSG의 품목 및 지침들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

행하고 있다. 

이중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에서 정한 제1부 품

목(Part 1, 주; NSG의 통제지침 및 품목이 IAEA의 문서번호를 받아 발간, 배포되므로 

INFCIRC/254 Part 1의 문서번호가 붙음) 과 제2부 품목인 이중사용품목 (INFCIRC/254 Part 

2)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위의 품목들이 국내법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별표 제10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제1부 원자력전용품목, 제2부 원자력 관련 일

반산업용물자로서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제1부 품목에 대한 허가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제

2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의 제도의 효율화 측면에서 원자력전용품목

과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 허가 기관의 일원화 내지는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통

합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이나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및 허가 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원자력수출통제 체제

일본의 경우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안전보장무역관리”라는 제도

에 의해 이행된다. 본 절에서는 동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수출통제는 모두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관장한다. 여기에는 물론 원자력관련 품목의 수출통제가 포함된다.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

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상용무기관련 일반산업용 물자가 상용무기의 

과잉 축적에 기여하지 않게 할 것 등이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 관련 근거법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및 동법에 기초한 “수출무역

관리령”과 “외환령”의 2가지 政令(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이 있다. 이 두 개의 정령은 



각각 화물과 기술에 대하여 규제의 범위, 규제대상품목 (화물기술), 규제대상지역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정령에 의해 규제 화물 및 기술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1 및 외환령 별표의 규정에 기초한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省令”, “무역관

계무역외 거래 등에 관한 省令”과 Catch-all 규제 관련 규정인 “수출화물이 핵무기등의 개

발등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省令”, “수출무역관리 규칙” 등의 성령이 

정해져 있고 그 아래에 告示, 通達 등이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2.1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외환법에 근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가는 

특정 종류의 화물의 수출 또는 특정 기술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규제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있다.

 (1) 리스트규제

    규제대상 화물기술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수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경제산업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2) Catch-all 규제

    2002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전술한 리스트 규제 이외의 화물기술을 

수출 또는 제공할 경우, 해당 화물기술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다.

2.2 규제대상 화물기술

외환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제를 받는 화물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기 및 무기기술로는 무기(수출령 별표 제1의 1항의 화물)과 무기기술(외환령 별표

의 1항의 기술)로 구분된다. 

대량파괴무기등 관련 일반산업용품 및 일반 기술 역시 1) 대량파괴무기등 관련 일반사업용

품에는 핵무기 관련 (수출령 별표 제1의 2항에 게기한 화물), 화학무기관련(수출령 별표 1

의 3항에 게기한 화물), 생물무기관련 (수출령 별표 제1의 3의 2항에 게기한 화물), 미사일 

관련 (수출령 별표 1의 4항에 게기한 화물)로 나뉘어 진다. 2) 대량파괴무기등 관련 일반사

업용 기술의 경우 핵무기 관련 (외환령 별표2항의 기술), 화학무기관련 (외환령 별표3항의 

기술), 미사일관련 (외환령 별표 4항의 기술)로 구분된다.

2.3 상용무기관련 일반산업용품목 및 기술



위에 해당하는 화물과 기술은 각각 수출령 별표1의 5항부터 15항까지에 게기한 화물과 외환

령 별표 5항부터 15까지에 게기된 기술이다. 

2.4 Catch-all 규제 대상 화물 및 기술

 

Catch-all 규제 대상 화물은 원칙적으로 모든 화물이 대상이지만, 식료품, 목재 등 대량파

괴무기 등의 개발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에 게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정율법 별표 제25류˜제40류, 제54류˜제59

류, 제63류, 제68류˜제93류, 제95류에 해당하는 화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Catch-all 규제 대상 기술은 외롼령 별표 16항에 정해져 있고, Catch-all 규제 대상 화물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중, 해당 화물에 관련된 기술이 있고, 문서 또는 디스크, 

테이크, ROM 등의 매체나 장치에 기록된 기술 데이터의 제공이 규제 대상이 된다.

2.5  규제 요건 (허가 신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소)

리스트 규제의 경우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 또는 제공 기술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부터 

15항까지 게기된 화물 또는 외환령 별표 1항부터 15항까지 게기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지가 규제 대상 지역인 경우 수출허가 또는 역무거래 허가의 신청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Catch-all 규제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는 기술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6항에 게기된 화물, 또는 외환령 별표 16항에 게기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 

화물의 수출기술 제공이 “객관요건” 또는 “Inform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

가 또는 역무 거래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1) 객관요건

규제대상 수출화물 및 기술이 핵무기등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 

“수출거래 등의 계약서나 수출자 등이 입수한 문서, 도면 혹은 전자화일“ 또는 ”수입자나 

수요자 및 이들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통해 다음 사항의 경우 객관요건의 대상이 된

다.

첫째, 수출화물 등이 핵무기 등의 개발 및 다음 행위에 사용되는 때

   -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의 개발 등 또는 핵융합에 관한 연구

   - 발전용 경수로를 제외한 원자로, 그 외 부품 또는 부속장치의 개발 등

   - 중수의 제조

   - 핵연료물질의 가공,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 화학물질의 개발제조, 미생물독소의 개발등, 로켓무인항공기 개발 등 또는 우주

관련 연구에 있어서, 군국방에 관한 사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 또는 그들 관

계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밝혀진 때

둘째,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등을 하는 때

셋째, 수요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개발 등을 하는 때

(2) Inform 요건

수출 또는 제공하려는 화물기술이 핵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경제

산업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 또는 역무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하다는 통지를 받는 때에는 수

출 및 역무거래 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2.6 행정지도에 의한 Know 요건

그 외, 대량파괴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Catch-all 규제에 관련하여 전술한 “객관요건” 또

는 “Inform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화물 이나 제공 기술이 핵무기등의 개발 등 또

는 다른 정부기관의 省令의 별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수출자가 알게된 경우에는 

수출주의 사항14  제17호 “수출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이에서 규정하는 핵무기등의 

동호 이에 규정된 개발 등, 혹은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정하는 성령의 별표에 게기한 행위를 위하여 수출화물 등이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수출

자가 알게된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라는 규정에 의해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3.1 원자력관련 품목기술의 수출재수출 통제 

미국의 경우, 원자력장비와 핵물질의 수출은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 기술의 수출, 재수출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기, 방위용품, 방위용역, 관련 기술의 수출, 재수출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원자력관련 기술의 수출, 재수출, 원자력장비 및 핵물질의 재수출은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3.2 DOE의 원자력수출통제



미국내 각 정부기관별로 원자력의 통제가 품목별로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

자력에 대한 수출통제 전반에 대하여는 DOE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DOE의 기능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원자력법(AEA, as amended) Section 57.b 에 근거하여 원자력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DOS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DOE에게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ttee)와 협의를 거친 후, 미국 밖에서 특수핵물질의 생산에 직

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법인(persons)에 대하여 승인하게 된다. 이 규정은 non-power 원자

로를  포함하여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에 적용된

다. 물론 이러한 기술 이전 형태는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다.

DOE 규정인 10 CFR 810 (Part 810 of 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규정의 이행

에 있어서 몇몇 국가의 비 민감 원자력 활동을 위한 이전에 대해서는 DOE 장관의 일반허가

로 수출하게 된다. 이들 몇몇 국가를 제외한 여타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제 범위에 속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민감 기술(생산원자로, 농축, 재처리, 플루토늄 

연료, 중수 생산 및 5MW 이상의 non-power reactors)을 포함하는 기술지원을 하려면 모든 

국가가 특별허가 대상이다. 

수입국가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 수입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수준, 지역 및 미국과의 

원자력 교역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가들의 등급 부여 혹은 차별화에 작용한다. 이

전(transfer) 되는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이전 신청서를 처리하는 시간은 다

른 수출신청의 경우보다 훨씬 길어지게 된다. 

(1) 수출허가의 검토 

원자력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

되면 신청한 활동들이 규정 범위 이외인지, 일반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에너부 장관의 특별

허가 대상인지 등을 검토한다.  만약 특별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DOE 담당자들은 당해 기

술지원 신청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당해 신청이 미국 원자력 수출통제법, 규정 혹은 

방침에 반한다는 결론이 나면 신청은 거부되고 신청자에게 알린다. DOE 담당자가 에너집 장

관에게 승인을 권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이전 (수출)에 부과될 조건들을 포함한 분석보고서

와 예비 추천서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내어 의견을 보내게 된다. DOS에 대해서는 승인요

청을 위한 것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동 건은 에너지부 장관의 결제를 득하게 된다.



민감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신청일 경우, DOE는 접수된 활동이 민감원자력기술

(SNT;Sensitive Nuclear Technology)에 대한 법적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

가 회의를 소집한다. SNT에 해당하는 기술지원일 경우, 보다 엄격한 공급조건이 부과된다. 

SNT는 1978년 제정된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Section 4(a)(6)는  “SNT

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우라늄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 중수생산시설의 설계, 건

설, 조립, 가동 및 보수에 중요한 모든 정보(시설의 생산 또는 이용과 관련되거나 그 부속

품에 중요한 정보 포함)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1954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장에 따라 통제되는 Restricted Dat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DOE의 원자력 관련 정보 통제 범위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및 배치에 대한 DOE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DOE는 매우 방대한 

양의 민감 정보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DOE는 자체 정보의 보안에 특별히 경계해야만 하

고 따라서, 매우 엄격한 내부 기술 보안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DOE는 DOE 소속 관리들과 계약자들의 기술 교환 내지는 이전 행위, 또는 그들의 여행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즉, DOE 시

설에 대한 외국인의 방문을 추적하고 DOE로부터 다른 나라들로 이전되는 모든 출판물, 컴퓨

터 소프트웨어 및 기술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3.3 NRC의 원자력 수출통제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서, 특별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관련되는 모든 품목은 

NRC가 통제한다. NRC가 통제하는 물질 및 장비는 NSG Part 1 (Trigger List)에서 통제하는 

품목들과 상당히 유사하여 핵물질, 특정 비핵물질, 부산물 및 원자력시설 및 장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것들이 대상이다. 

ㅇ NRC 허가와 DOE 역할

NRC의 수출허가는 원자력법(AEA)의 여러 조항에 근거하며 10CFR110으로 시행한다. NRC에 제

출된 신청서는 승인 혹은 거부를 위하여 행정부처간에 합의된 추천을 위하여 국무부로 보내

진다. DOE는 NRC의 각 수출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집행기관이며 

승인된 수출건에 대해서는 수령국 정부로부터 평화적 이용, 재이전 및 물리적 방호에 대한 

보증을 받는다. 



NRC가 허가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관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입국

과의 장비 이전 등의 협력은 반드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DOE가 배석하고 DOS가 주관하며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DOE 장관이 서명한다. NRC 허가 품목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Administrative Arrangements)는 DOE가 이행한다. 

3.4 원자력관련 이중용도 장비, 물질 및 기술

DOC는 NRC나 DOE가 통제하지 않는 외국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품목과 

기술에 대한 허가한다. DOC의 허가의 법적권한은 1979 Export Administration Act(as 

amended and as extended by Executive Order) 및 1978년 NNPA Section 309.c 에 근거한다. 

이 법은 10CFR15에 있는 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해 시행된

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DOC가 허가한 모든 원자력 관련 품목은 NSG Part 2의 이중용도 

품목에 의해 다중적으로 통제된다. 

ㅇ DOC 허가와 DOE의 역할

DOC가 이러한 이중용도 장비, 물질 및 기술의 수출허가 과정에서 DOE는 의회로부터 어떤 품

목이 핵폭발장치프로그램에 중요할 것인지를 밝혀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DOC와 긴밀한 업무 관계하에서 DOE 전문가와 DOE와 DOE 소속 연구소 전문가들

은 원자력 비확산을 목적으로 통제되는 88개 entires 에 대한 Nuclear Referral List을 작

성유지하고 있다.

DOE는 또한 DOC에 제출된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허가 신청서의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DOC에 제출한 신청서들은 검토를 위해 DOE로 이관된다. DOE는 

이 신청서를 신청 내용의 기술적 측면 및 최종 사용자 분석을 하도록 DOE 산하 연구소의 전

문가들에게 보낸다. 양적으로나 시간의 긴박성을 요하는 과정에서 DOE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정부 관련 기관간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DOE에 보내진 허가 신청서의 검토는 DOE 본부와 산하 연구소를 연결하는 확산정보넷트웍

(PIN ; Proliferation Information Network System)을 활용한다. 허가신청서 검토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해 국립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통제 

품목 각각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서를 검토하

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훈련을 거쳐 활용된다. 



관행적으로 DOE는, 일부 신청서에 대해서는 DOE와의 협의없이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DOC에 

허가 담당관을 파견한다. DOE가 우려하지 않는 이들 신청서들은 비 원자력용도 품목이며 비 

원자력분야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되는 것들이다. 

3.5 군사목적의 원자력 장비 및 물질

미 국무부(DOS)는 핵무기 프로그램 및 해군의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용 장비, 물질 및 기술을 

포함한  모든 군사 관련 이전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DOS의 법적 권한은 

1976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근거하며 22CFR120-130 에 나오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의해 시행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정치적 의무 분담에 따라 DOS

가 허가에 의해 원자력 관련 품목이 이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ㅇ DOS 수출허가와 DOE의 역할

DOS의 원자력 관련 수출허가 업무에서도 DOE는 원자력 잠수함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를 포함

하여 핵비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모든 수출허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DOE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품목은 DOS에 의해 통제되며 NSG 이중용도 품목인 고폭장치

이다.  고폭시스템은 최근 DOC NRL에 추가되었다. 

4.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

4.1 일미의 제도 분석 

미국과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통제제도 및 이행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보

다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가 이상 살펴본 두 나

라의 체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의 분석에 유용하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 모든 대상 품목을 경제산업성에서 총

괄하여 통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의 경우 무역경제협력국무역관리부 내에 안전보장무

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 안전보장무역심사과가 있어 동 제도

의 이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무역경제산업국 산하에 일본내 12개 지역에 각 

지역 경제산업국과가 수출 및 역무거래 허가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



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제도나 인력,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음을 시사하

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관련 품목이 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그리고 기술 또는 국방

관련 원자력 품목 등으로 세분화되어 NRC, DOE, DOS, DOC 등 해당 기관으로 그 통제가 분리

되어 있는 양상을 띄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자력에 군사적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장비나  

핵물질 및 관련 기술과 이것들의 설계나 생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 대상 품목과 기술의 양은 실로 방대함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이 소유한 기술은 

자체 개발하여 소유한 원천(origin) 기술이 대부분이므로 이 기술의 재이전 통제는 특히 중

요한 업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비록 원자력 관련 품목들이 

각 기관에 분리통제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OS나 DOC, NRC의 허가대상 품목

의 승인 과정에서 DOE의 주도적인 역할과 또한 이를 지원하기에 적절한 DOE 내의 수출통제 

관련 관료 및 산하 국립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축적된 원자력 수출통제의 기술적 측면에서 원

자력 수출통제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우리나라의 원자력수출통제의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별표 10의 제1부 

품목은 동 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전용품목으로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출을 허가

하고, 별표 10의 제2부 품목은 원자력관련 일반사업용물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

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국제적인 추세는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

이다. 핵개발 의혹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저지하여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NSG 

Part 1 품목 보다는 사실 Part 2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더욱 긴요한 것이다.

ㅇ 단계적 접근 

국내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실적은 사실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하여만 발급되었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기술력 증가와 함께 해외 수출이 활발해 지고 또한 KEDO 사업의 추진

과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관

련 업무도 증대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터(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에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위탁하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부장



관 자문기구로서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실적은 아직 없으나, 우리

나라 산업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의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국제 비확산 체제들의 노력에

의 협력을 통한 기여와 궁극적인 대량살상무기로의 전용방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에 부합되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일명 ‘도시바스캔들’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의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볼 때, 우리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되고 이의 수

출이 증가할 때, 이들 품목의 대량살상무기로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와 

수입국에 대한 분석 등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2003년 1월 1

이부터 시행에 들어간 Catch-all 규제가 적절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 조

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진다. 원자력 이외 품목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시

도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하여,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는 두 단계의 접근이 제안될 수 있다. 

< 제 1 단계 >

현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로 허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두 기관에 접수되는 각각의 

수출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든 산업자원부든 어느 한 기관이 일괄적으로 수출신

청서를 이관 받아 그 내용을 검토심사하고 그에 대한 수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고 통보하여 수출허가를 발급한다. 

이런 절차를 수립할 경우, 수출허가서는 비록 각 해당 장관명으로 발급되지만, 원자력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Part 1 품목과 Part 2 품목에 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한 기관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핵무기 연구나 개발에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

한 원자력 수출통제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Part 1 품목과 Part 2 품목

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는 그 효과성 면이 의심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한 기관에서 일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지원인력이 갖추

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의 최적한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지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1단계 방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커다란 변화없

이 통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2 단계 >



상당기간 동안의 제 1단계 이행을 거친 이후 관련 법의 개정과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원자력 품목의 경우, 전용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를 한 기관에서 일괄하여 통제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허가를 일괄 통제할 기관은 산하에 수출통제 전문조

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나라의 비확산 관련 수출통제 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원자력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2003년에는 원자력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 NSG)의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

나라만이 NSG의 가입국으로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그 역할과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전술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정부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합

의점을 도출하여 보다 개선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규정이 갖는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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